
제32조 (수강생수) ① 수강생이 공학계열 5명, 이학계열(수학, 물리, 화학, 생명과
학, 해양, 통계) 3명, 이학계열(의류, 식품영양, 간호) 및 나머지 타 계열 2
명 미만인 설강 교과목은 폐강한다. 단, 의학계열의 경우와 학과의 정규등
록 재학생수가 10명 미만이고 지도학생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② 원어강의는 공학계열의 경우 수강생이 3명 미만인 설강 교과목은 폐강
하고, 타 계열은 제1항의 폐강기준에 따른다.

제35조 (수강자격 및 취득학점) ① 정규등록을 마친 학생은 대학원의 각 과정에
설강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.
② 매학기 수강학점은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,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
초과학점을 수강할 수 있다.
1. 박사과정의 경우 2개 학기에 한하여 3학점 이내
2. 학부과정의 지정과목 이수자의 경우 3학점 이내
3. 전문간호사과정 입학생의 경우 3학점 이내
③ [별표 2]에 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에 소속된 학생의 수강학점에 대한
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<신설 2024. 3. 26.>

제35조의2 (재수강) ① 재수강할 수 있는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신설
2022.8.31.>
1. 학수번호와 교과목명이 동일한 과목
2.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교과목
② 취득학점이 C+이하인 과목에 대해서만 재수강을 할 수 있다. 재수
강은 과목당 1회에 한하나, 재수강하여 F학점을 취득한 경우 예외로
한다. <신설 2022. 8. 31.>
③ 재수강 신청가능학점은 학기별 3학점 이내, 졸업할 때까지 총 6학
점 이내로 한다. 단, 전공필수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. <신설 2022. 8.
31.>
④ 재수강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면 선취득한 해당과목의 학
점을 삭제하고 (학적부에 “재수강삭제” 표시) 재수강하여 취득한 학점
을 재수강한 학기의 성적으로 부여하며, 재수강 과목의 최고평점은 A0
로 한다. <신설 2022. 8. 31.>

제39조 (지정과목) ① 석사과정,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에 입학 또는 전과한 자가
학사 및 석사과정의 전공분야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소속학과에서 정하
는 지정과목을 이수할 수 있으며, 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석사과정 입학생 또는 전과생 : 9학점 이내
2.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입학생 또는 전과생 : 15학점 이내
② 지정과목으로 학부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성적(P)을 부여하며, 취
득학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42조 (수강학점 제한) ① 동일교수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석사과정에서는 9학점,
박사과정에서는 석사과정을 제외하고 9학점, 통합과정에서는 18학점을 초
과하여 수강할 수 없다. 다만, 지정과목의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.<개
정 2022. 11. 16.>
② 동일교수의 학점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대
석사과정 12학점, 박사과정 15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
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승인된 학생은 제32조의 폐강 기준인원 산정에서
제외한다.<개정 2022. 11. 16. 2024. 3. 26. >


